
보안업무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6조(신원조사의 대상)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  1.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

  2. 교원 및 직원으로 임용 예정자

제6조(신원조사의 대상)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. (개정 

2025.04.03.)

  1.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

  2. <삭제 2025.04.03.>

- 상위규정(교육부 보안업무

규정 시행세칙) 개정에 따

라 신원조사대상자는 비밀

취급인가예정자로 한정되

어 항목 삭제

「교육부 보안업무규정 

시행세칙」제7조(신원조사

의 대상) 신원조사는 다음 

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

중 국가안전보장에 한정

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

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

람으로 한다.

1. 규정 제36조 제3항 각 
호에 해당하는 자 
2. 사립학교 교직원(학교
의 장 포함, 다만 「고등
교육법」 제14조 제2항에 
따른 강사는 제외), 학교
법인 임직원 
3.·4. (생  략)

제7조(신원조사의 요청) ① 신원조사는 다음의 신분별로 해당 부서에서 관할청

에 요청한다. 

   1. 전임교원 : 교원팀

   2. <삭제 2012.07.19>

   3. 조교, 직원 : 총무팀

  ② 직원 중 6급 이하는 본적지 발행의 신원증명서에 따라 임용한 후 신원조

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  ③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

제7조(신원조사의 요청) ① 신원조사는 총무팀에서 관할청에 요청한다. (개정 

2025.04.03.) 

   1. <삭제 2025.04.03.>

   2. <삭제 2012.07.19>

   3. <삭제 2025.04.03.>

  ② <삭제 2025.04.03.>

  ③ (현행과 같음)

- 상위규정(교육부 보안업무

규정 시행세칙) 개정에 따

라 신원조사대상자는 비밀

취급인가예정자로 한정되

어 총무팀으로 요청부서를 

지정하고 하위 항목 삭제

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야 한다. 

    1. ~ 10. (생  략)

제36조(보호지역의 관리) ① 보호지역은 인가된 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

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

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. <삽  입>

제 한 구 역     (15㎝ × 30㎝) 통 제 구 역
 

제36조(보호지역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

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 

(개정 2025.04.03.)

     
제 한 구 역     (15㎝ × 30㎝) 통 제 구 역

- 상위규정(교육부 보안업

무규정 시행세칙) 개정에 

따른 내용 수정

「교육부 보안업무규정 

시행세칙」 제61조(보호

지역의 관리) ② 제한구

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

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

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

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

야 한다. 다만, 장ㆍ차관

실 및 각급 기관장실은 

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
<신  설>
부   칙 <기획팀-260호 : 2025.04.03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신설


